
접수번호 2016-3580000-0021657

민원명 건축허가-10층이상16층미만 또는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건축물

접수일시 2016년 10월 17일 10:16 처리예정일시 2017년 06월 08일 18:00

건축주 이은주 (010-9253-1023) 신청인 이은주 (070-4445-5463)

담당부서 건축민원과 처리자명 박춘병

보완요청일 2017년 03월 15일 보완마감일 2017년 03월 31일

보완완료일 2017년 04월 04일

민원 서류 보완/보정 요구서

2020년 02월 18일출력일 :

보완내역

옹진군 통합심의위원회(건축,군계획) 심의 결과(보류)에 따른 보완(이은주)

우리군 영흥면 내리 1212-3번지 일원 상 건축허가(허가사항의 변경) 신청에 따른
개발행위허가 협의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57조(개
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) 규정의 통합심의위원회(건축,군계획) 심의
결과(보류)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완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, 2017.3.31.(금)까지
세움터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보완사항

？ 기존 심의 조건부분 재보완 요망

- 소방동선 상 소방차 회전반경 재검토(불가능할 경우 이에대한 소방설비 대책
제시)

- 옥외수영장 진입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자의 동선 재검토

？ 수영장 설치에 따른 수처리계획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자료
제시

？ 객실평형 다양화(가족형 객실 증설 고려할 것)

？ 인천시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기준에 준한 조명 운영계획 및 사인계획 제시

(규격 및 영문표기 방법 등 재검토). 끝.



인천광역시 옹진군수


